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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要內容

▣ 3월 5일(미국현지 시간) 부시대통령은 긴급수입규제한법(세이프가드)인 통상법
201조에 따라 14개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.

- 품목별로 8∼30%의 관세가 부과되고, 슬라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적용시키
기로 함. 따라서 한국 대미철강수출의 약 60∼70%가 긴급수입규제의 영향을 받
을 것으로 추정됨. 향후 3년동안 관세가 부여될 것이며, 관세율은 매년 다소 감
소될 것임.

▣ NAFTA 회원국, 소규모 개도국 등이 조치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한
국, 일본, EU, 브라질과 러시아가 동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▣ 부시 행정부가 수입제한규제를 시행한 이유로는 국내철강산업의 침체, 의회의원
들의 압력 및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정치전략적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
됨.

▣ 한편, 미국은 현재 세계철강시장에 과잉생산용량이 있다고 주장하고, OECD를
통해 생산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▣ 미국 철강산업 침체의 원인은 수입 증가 외에도 국내적 요소가 있으므로 한국
은 일본, EU 등 여타 국가들과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와 각종 외교적 채널을
활용하여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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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부시행 정부의 20 1조 철강 긴급수 입제한 조치

1. 개 요

□ 3월 5일(미국현지 시간) 부시 대통령은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를

통상법 201조에 따라 14개 철강품목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음.

□ 부시대통령은 13개 철강품목에 대해서 추가적 관세를 도입하였고, 1개 품목에

대해서는 관세할당(T ariff Quota)을 도입하였음.

- 수입제한조치는 3월 20일부터 시작되며 3년간 부과되는데, 매년 단계적으로

조치가 완화됨.

o 슬라브를 제외한 판재류, 열연봉강과 냉간성형봉간에 대해서는 30%의 추가

관세를 부과(2차년도에는 24%, 3차년도에는 18%로 인하)하였고,

o 강관, 철근, 스텐레스 선재, 스텐레스 봉강에는 15%의 추가관세(2차년도에는

12%, 3차년도에는 9%로 인하)를 부과하였으며,

o 보통강 관연결구에는 13%(10%, 7%로 인하); 스텐레스 와이어는 8% (7%,

6%로 인하)의 추과관세를 부과하였고,

o 슬라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부과하여, 1차연도에는 수입이 5.4백만톤을

초과하면 추가분에 대해서 30%의 추가관세를 부과(2차연도에는 5.9백만 톤,

24% 관세; 3차연도에는 6.4백만 톤, 18% 관세)하게 됨.

- 한편, NAFT 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, 그리고 소규모의 철강을 수출하는

개도국들은 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음.

o NAFT A 협정에 의하면 NAFT A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산업피해에 중요

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며, WT O 협정

에 의하면 수입의 비중이 크지 않은 개도국들은 일괄적인 수입제한조치의 대

상으로부터 제외됨.

o 따라서 현 수입제한조치는 실질적으로 일본, 한국, 러시아, 브라질과 EU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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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
□ 부시 행정부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철강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

는데, 정책의 다른 요소는 ▲ 국내업체의 구조조정 ▲ OECD 협상을 통한 세

계 철강생산용량 감량임.

-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철강가격이 하락하자 미국 철강기업 중 일부 일관

제철소가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음.

- 따라서 철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상당수의 의회의원들이 주장하였으며, 철

강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법이 통과된 바가 있음.

o 정부의 반덤핑 관세수입을 덤핑제소 기업들에게 환원한다는 버드 법안이 의

회를 통과하여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음. 이는 주로 철강산업의 이익을 위

해 도입된 법임.

o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강산업에 대한 대출보증법이

통과된 바가 있음.

o 또한, 하원에서는 철강에 대한 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된 바가

있는데, 이 법안은 GAT T 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있었음. 이 법안은 의회를

통과하지는 않았음.

- 한편, 미국 철강산업,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일관제철소들의

문제는 유산비용(legacy cost ) 즉, 과거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한 비용과 은퇴

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의 의무인데, 철강업계는 이러한 유산비용에 대해서

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음.

o 그러나 부시는 유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.

2 . 부 시행 정부 와 철 강 긴 급수 입제 한조 치

□ 2001년 6월 5일 부시 대통령은 철강산업에 대해서 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관

련 조사를 미국 무역위원회(IT C: International T r ade Commission )에 신청하

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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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 통상법 201조에 의하면 수입의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(serious

injury )를 입거나,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경우, 관세인상, 쿼터 설

정, 국제협상, 또는 이의 혼용조치를 사용하여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음.

o 201조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최고 4년동안 시행할 수 있고, 1번 갱신할

수 있음.

o 부시행정부의 철강 수입제한조치는 3년동안 시행될 예정인데, 이는 WT O 세

이프가드 협정 때문이라고 판단함.

· 즉, WT O 협정에 의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여타 국가들

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산업을 개방해 주어야 하는 의무

가 있으며, 만약 다른 산업을 개방해 주지 않으면 여타 국가들은 여기에

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,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

3년이 지나야 함.

·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동안 긴급수입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

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. (WT O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)

-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부, 하원의 세입의원회나

상원의 재정의원회가 IT C에게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

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야 함.

o 비록 당시 부시대통령이 IT C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지만, 이미 상원의 재정위

원회는 IT C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었음. 따라서 부시는 이

러한 의회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.

o 부시행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美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

(T rade Promotion Authority ; 舊 F ast T rack Authority )을 부여받는 것으로

보고 있는데,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려면 의회의원들이 관심을

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

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함.

□ 美 IT C는 10월 22일(미국현지시간) 미국철강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

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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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 통상법 201조에 의하면 IT C는 조사를 의뢰받은 후 120일 이내에 피해여부

조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.

- IT C는 조사를 시행한 33개의 철강 품목 중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

해가 있었다고 판정하였고, 17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고

판정하였으며, 4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3대3의 표결로 공식적으로는 피해를 받

았다고 인정하지는 못하지만, 표결이 비긴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

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있었다는 판정이라고 보아야 함.

- IT C는 16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제한조치를 제안하였고, 부시행정부는 11개

품목에 대해서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였지만, 서로가 다른 품목분류기준을 사

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IT C가 수입제한조치를 제안한 거의 모든 품목에

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것임.

o IT C가 수입제한을 제안한 품목 중 오직 연장용 철강(tool steel)과 스테인레

스 프란지(flange)와 스테인레스 용구(fittings )가 조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

되었음.

o 미국 New York T imes의 보도에 의하면 IT C에서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

판정한 품목은 미국 철강 국내생산의 약 79%를 포함함.

o 한국 대미철강수출의 약 60∼70%가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

단됨(부록 참조).

□ 미 IT C는 2001년 12월 7일 부시대통령에게 정책제안을 전달하였음.

- 미 통상법 201조에 의하면 피해여부 조사를 전달한 후 60일 이내 대통령에게

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하여야 함.

- 여기서 IT C 의원들은 20∼40%의 관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며, 의원 1명은 쿼터

설정을 주장하였음.

o 부시대통령은 비록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IT C 위원이 제안한 최고 관

세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였지만,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IT C 위원들의

과반수가 제안한 수준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제안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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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일례로 과반수의 IT C 위원들은 강판류에 20% 수준의 관세를 제안하였지

만, 부시행정부는 30%를 부과하였음.

- 통상법 20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IT C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구

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.

o 그러나 이례적으로 어려운 결정인 경우 90일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o 대통령은 IT C의 제안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. 그러나 IT C의 제안을

무시하는 경우, 의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.

3 . 각 계의 반응

□ 미국 철강업계는 부시행정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만족

하고 있지만, 관세가 낮고, NAFT A 회원국들과 일부 개도국들이 조치대상에

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불만을 보이고 있음.

- 특히 개도국들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렴한 수입철강이 계속 미국시장에

들어올 것이므로 철강업계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.

- 또한, 유산비용의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부시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원

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. 유산비용 문제가

해결되지 않는 한, 국내 철강산업, 특히 일관제철소들은 부활이 어려울 것이

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음.

□ 미국 철강사용업계는 부시행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였음.

- 철강을 사용하는 각종 미국 산업들은 추가적 관세가 부과되어 철강가격이 상

승하면 자동차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부시행정부에 주의를 준 바 있

으며, 그들은 관세부여에 실망을 표현하고 있음.

- 강력한 의회의원들인 맥케인 상원의원,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역시 관세 추징

을 반대한 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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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,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미국인들이 통상마찰의 악화로 미국의 反테러 전

쟁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.

□ 캐나다는 일단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,

OECD 협상을 통해 전세계 철강생산용량의 감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

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- NAFT A 회원국인 캐나다는 수입제한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
□ EU는 부시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, 보복조치를 취할

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- EU는 미국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의 경쟁이 아니라 높은 국내생산

비용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음.

o 2001년에 EU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철강(hot - band steel) 1톤의 생

산비는 $280(미니밀)∼$316(일관제철소)인 데 비해, 일본은 $262, EU는 $280

수준으로 미국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음.

- 최근 EU와 미국은 호르몬 쇠고기, GMO(유전자 변형 농산품), 바나나 수입제

한 등에 관한 통상마찰로 통상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임.

- 또한, EU, 일본과 한국은 만약 미국이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조치를 취하는 경

우, WT 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

가 있음.

4 . 대 응방 안

□ EU, 일본과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과정과 결정과정을 검토하여

WT O 세이프가드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WT O 분쟁해결절

차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할 것임.

- 최근 WT 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 O 세이프가

드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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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美- EU Wheat Gluten, 美- 호주와 뉴질랜드 양고기, 美- 파키스탄 cotton yar

n1)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 O 패널은 미국이 WT O 세이프가드 협

정, 또는 MFA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음.

o 한국은 2000년 6월 미국이 한국산 철관수입에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 O

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이를 WT O 분쟁해결 패널에 제소한

바가 있는데, 패널과 상소기관은 한국이 주장한 문제점 중 상당 수를 인정하

였음.

□ EU, 일본 등 여타 국가들과 함께 OECD 철강생산용량 감량 회의에서 미국의

조치에 대한 불만을 전달해야 할 것이며, 미국의 조치가 WT O DDA 협상에

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.

- 2001년 미국의 철강수입이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고, 미국 철강업계에서 중

요한 유산비용 문제는 국내 문제임.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하면 긴급수입조치

가 적용되는 경우 수반되어야 하는 산업구조조정 조치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

평가됨으로써,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철강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

강력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< 표 > 미국의 철강수입

(단위: 백만달러)

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

Iron and Steel (H S 72) 12,333 12,285 13,123 13,689 16,262 12,904 14,665 10,484

Articles of Iron and Steel(HS 73) 8,096 9,038 9,528 10,468 11,795 11,949 14,150 13,891

합 계 20,429 21,323 22,651 24,157 28,057 24,852 28,815 24,375

자료: KOT IS

- 특히 미국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산비용 정부 지원문제에 대

해서는 소극적인 데 비해, 국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수입장벽 도입에 대해서

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DDA 협상에 리더쉽을 행

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함.

1) 미 對 파키스탄은 직물관련 세이프가드이므로 WT O 직의류 협정의 적용을 받았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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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록> 세이프가드 부과대상 품목 및 적용 비중

탄소강 및

판재류

IT C판정
부과관세(%)

1996 1997 1998 1999 2000 2001
1년 2년 3년

슬레브* A 30 24 18 320 486 11442 7698 0 0

열연강 A 30 24 18 232,680 251,559 327,546 248,438 233,306 232,898

냉연강 A 30 24 18 232,295 251,292 327,391 248,227 232,898 181,432

도금 A 30 24 18 44,911 50,950 106,823 149,019 143,037 169,908

봉형강류

잉콧 N 8 232 6,493 1,536 2211 1,856

열연형강 A 30 24 18 4,003 11,205 138,051 87,059 54,483 28,378

레일 N 1,699 1,437 1,090 676 506 569

와이어 N 59,523 68,092 82,321 62,207 78,197 21,738

강연선 N 67,855 74,900 87,572 87,437 98,902 105,294

철못 N 79,859 77,964 111,210 118,540 108,358 91,014

H형강 N 4,733 3,092 152,478 59,496 35,803 34,517

건설구조물 N 4,561 4,803 7,897 22,275 65,655 54,288

탄소강관

무궤목강관 N 4,080 2,169 5,819 7,909 17,855 21,727

용접강관 A 15 12 9 144,090 155,179 228,633 147,896 199,877 203,399

유정용용접관 N 11,811 14,254 220,588 10,314 9,393 20,981

관이음새 A 13 10 7 4,428 6,242 15,629 17,651 19,002 26,979

스테인리스

슬레이브 N 9 0 8,964 2,278 2,327 2,333

후판 N 52,545 57,912 64,568 42,018 61,196 14,825

봉강 및 형강 A 15 12 9 48,485 57,278 48,810 43,599 51,738 20,715

공구강 T 부과제외 144 22 18,349 12,920 8,844 11,126

와이어 T 8 7 6 9,979 11,663 14,195 13,159 19,513 22,061

Cloth N 14,834 11,825 9,847 8,124 9,383 8,352

무궤목파이프 N 4,080 2,169 5,819 7,909 17,855 12,727

용접파이프 N 132,279 140,925 206,575 137,582 190,484 182,416

관이음새 T 부과제외 10,972 14,018 26,908 27,005 35,838 48,149

對美수출 944,843 1,040,868 1,734,857 1,453,965 1,574,380 1,247,416

관세부과대상 737,949 776,592 1,142,421 1,041,747 968,814 885,786

부과대상/ 대

미수출
0.78 0.75 0.66 0.72 0.62 0.71

주)1. 위 <부록>에서는 IT C의 검토대상이 된 600여개의 품목을 모두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HS4

단위, 또는 6단위 수준에서 IT C의 분류와 가장 가까운 분류를 사용하였음. 따라서 <부록>

에서 사용한 기준과 IT C가 사용한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고 통계수치에도 차이가 있을 수

있음.

2. 지난해 10월 美 IT C는 피해 긍정판정(A ), 피해증명 못함(N), 동점판정(T )으로 세분함.

3. 對美 수출합은 HSK 72(철강)과 73(철강제품)의 합임.

4. 부과대상추정은 세이프가드 부과대상 품목의 합임.

5. 탄소강 슬레브* 는 관세할당이 적용됨. (내용은 본문참조).

6. 단위: 천 달러, 비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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